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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 방 법 원

결

사       건 2014고단656  변 사

피  고  甲

검       사 ( ), 태 (공 )

변    변 사 웅( )

 결  고 2014. 5. 30.

  

주 문

피고  각 죄.  

이 유

1.공소사실의 요지

  피고   에  ‘甲 공 개사․행 사’라는 상  공 개사  행 사 

업  하 는 , 아래  같  변 사가 아니  돈  거나  것  약 하고 그 

에  사건에 하여 리․ 재․ 상담․ 계    그  

사  취 하 다. 

1. 피고  2011. 3. 순경 신  사 실에  乙   실 과 갈  가공할 

수 는 공  보 한  색하여 양도․양수  사시켜 달라는  고 

1,500만 원  지  약 한 후 2011. 3. 14. 산시 주식 사 *** 사 실에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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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주들과 丙․丁 사  주식 양도양수계약  에  책 각  등  계 

 하  거래가액, 계약 ․체결, 계약 행과 한 견  등에 

어 乙  하여 극  실질  리․ 재 등  행  하 다.

2. 피고  2011. 5. 27. 충남 강경  ‘**’ 사 실에  다시 ***  주주들과 丙 사

 주식 양도양수 계약  등  계 들  하  거래가액, 계약 ․

체결, 계약 행과 한 견  등에 어 乙  하여 극  실질

 리․ 재 등  행  한 후 2011. 말경 乙  그 가  700만 원  지

았다.

2. 단

 가. 쟁

  1) 건 해당  

  공 사실  건 , ① 변 사가 아닌 가, ②  등 그   거나 

 것  약 하고, ③  사건에 하여, ④ 리․ 재․ 상담․

계   그  사  취 한 것 다.

  검사가 한 거에 , ① 피고  공 개사 겸 행 사  뿐 변 사가 아

닌 , ② 피고  乙  ‘ ’  양도양수계약  뢰  가  지

 약 하 고, 실  2011. 말경 700만 원   , ③ ‘  사건’ 란 

상  리․ 에 하여 다툼․  거나 새 운 리 계  생에 한 사

건 ( 원 2001. 11. 27. 고 2000도513 결, 원 2001. 8. 21. 고 

2001도1316 결, 원 1998. 8. 21. 고 96도2340 결 등 참 ), 본건 주식 양

도양수계약  ‘새 운 리 계  생에 한 사건’  ‘  사건’에 해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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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  알 수 다.

  결  공 사실  건  가 는 것  피고  행 가 ‘ 리․ 재․

상담․ 계   그  사 ’에 해당하는지 여 (④ 건) 다.

  2) 변 사  용  

  , 피고  2011. 3. 14.   2011. 5. 27.  주식 양도양수계약   그 

 ‘ ’한 행  체는 행 사  2  1항 2 에  당한 행 다.

  그런  검사가 한 거에  아래  사실  합하 , 피고  단순  

행 사  2  1항 2 에  말하는 ‘ 리․ 나 사실 에 한  ’ 

행 에 그  것  아니라 주식 양도양수계약  체결  하여  사  실질

 ․ 하는 극  역할  하 에 러한 행 는 행 사  당한 업 에 

하지 않는다.

  다 , 공 개사  개 는 ‘ 지․건  그  지 착 ’과 ‘ 목에 

한 에  목’  ‘공   업재단 당 에  공 재단․ 업재단’  

한 (공 개사  업   동산 거래신고에 한  3   동 시행  2 )

므 , 본건 주식 양도양수계약  목   어도 동산  한 ‘***  주식․동

산․ 업 ․ 채․가수  등’에 한 리  득실변경에 한 행  개한 것  공

개사  업 에도 하지 않는다( 원 2009. 1. 15. 고 2008도9427 결, 원 

2008. 7. 10. 고 2008도3673 결, 원 2006. 9. 22. 고 2005도6054 결 등 

참 ).

  결  피고  행 는 행 사  공 개사  업 에  하지 않는 것 , 행

사  공 개사  업  에 해당 지 않  계약  개행  지 변 사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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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수 는지가 변 사  용  한 다   쟁 다.

 나. 사실

  피고  그  공  포함   수하 는 乙  한 양도 과 매

매 목  색 등  뢰 았다.

  피고  乙  뢰한 건에 맞는 양도 과 매매 목  색하여 본건 양도 들

 찾았고,  계약 체결 사  하 다.

  피고  2011. 3. 14.  계약  체결과 하여 乙  동 한 상태에  양도  

 득하여 양도 액   9억 원에   8억 4,000만 원 지 낮 었고, 

수날짜․계약 내용 등  사항  하 다.

  피고  2011. 3. 14.  계약  행  산  후 乙  청에 라 양도   

찾아가 산  계약  도  지 하 는 시도    하 다.

  피고  그 후 양도  에게 2011. 5. 27.  계약  체결하는 것  득하 고, 

그 과 에  乙  동 하지 않  채 양도  과 직  하여 매매 ․계약 도 

하 다.

  피고  2011. 말경 업  한 乙  700만 원  ‘ 가’  지  것 

에  차 에 걸  계약  산  후 신에게 업  하지도 않  양도   戊

 찾아가  계약  9,000만 원   얻  것  야 하  신에게 가

 지 할 것  하여 200만 원  지 았다.

 다. 검

  사실에  피고  행 가 변 사  지하는 ‘ 리․ 재․ 상담․

계   그  사  취 ’  어 에 해당하는지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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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검사가 한 거에 라도, 피고  ‘ 재․ 상담’  한 사  보 지 

않 므 , 는 것 , ① 리, ② 계  , ③ 사 만  남게 는

, 차  검 한다.

  1) 리

  ‘ 리’는 사건에 하여 본  신하여 사건  처리하는 행  쟁처

리에 한 사실행  포함하는 것 지만( 원 1995. 2. 14. 고 93도3453 결 등 

참 ), 그 과 에   지식  없거나 한 본  하여 ‘ 상  지식’  

용하여 사실상 사건  처리  주도함  미한다( 원 2007. 6. 28. 고 2006도

34356 결, 원 2002. 11. 13. 고 2002도2725 결 등 참 ).

  사실에  본  같  피고  주식 양도양수계약 체결 과 에  매도  

 망 매도가격보다 다  낮  액  하 나, 러한 사 만  피고  

乙  ‘ 리’하 다고 볼 수는 없다.

  냐하  피고  한 행 는 체  보아 양수  뢰  아 양도 과 

한 상  색한 후  사  하여 매매계약  체결  알 한 행 , 

매매  해지는 과  상당  동 고, 극 는  사  합 에 

 결과 지  망 가격보다 매매  아지거나 낮아 다고 하여 피고  

 리하 다고 볼 수는 없  다.

  또한 피고  주식 양도양수계약  체결  해 한 매매 ․ 수날짜․계약 

내용에 특별한 상  지식  필 한 사  보 지도 않고, 2011. 5. 27.  계

약 체결 과 에  乙  동 하지 않  채 피고 과 戊만  참 한  1  다는 사

도 동 한 양도 ․양수 ․목   계약  체결 었다가 해  후 다시 체결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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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 에 비 어 보 , 양도 ․양수  사  견      

 내용만 한 것에 과할 뿐  들어 피고  乙  ‘ 리’하 다고 단 하 는 

어 다.

  2) 계  

  검사가 한 거에 , 피고  주식 양도양수계약   책 각  등 

계  한 사실  다.

  그러나 피고  행 사  행 사  2  1항 2 에 라 ‘ 리․ 나 사

실 에 한 ’  할 수 므 , 행 사  당한 직 에 하는 행

 변 사 에  지하는 계   ‘ ’에 해당한다.

  3) 사

  , 변 사  ‘ 사 ’  개  매우 포 므 ,  ‘ 사건에 한 

체  사 ’  해 할 것  아니라 ‘ 상  과  생․변경․ 시키는 사항  처

리  상  과  보 하거나 하게 하는 사항  처리’  한  해 해

야 한다( 원 2008. 2. 28. 고 2007도1039 결, 헌 재  2000. 4. 27. 고 98

헌 95․96, 99헌 2, 2000헌 4 원재  결  등 참 ).

  사실에 , 피고  한 행 는 양도 ․양수  사 에 양도양수계약  체

결 라는 행 가 용 하게 립할 수 도   견  실질  ․

함  당사 들  하고 주 한 사실행 , 개 상  주식․동산․ 동산 등

에 하여 당사  乙․戊 등 사  양도양수계약  체결  알 한 것에 해당한다. 

  러한 ‘알 ’ 행 는 본질  상  지식에 하여 공 는 비스가 아

니므 , 에 수하여 변 사  직    는 행 가 다고 하 라도,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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같  ‘알 ’ 또는 ‘ 개’ 행 가 변 사  3 에  말하는 ‘  사 ’에 포함 다

고 보  어 다( 원 2006. 5. 11. 고 2003 14888 결 등 참 ).

  다 , ‘ 사 ’  해당 여  단함에 어 에 재  ‘감 ․ 리․

재․ 해․청탁․ 상담 또는 계  , 그  사 ’  규  식도 

고 할 필 가 다. 

   ‘감 ․ 리․ 재․ 해․청탁․ 상담 또는 계  ’  ‘ 사 ’

 시 또는 열거에 해당하므 , 그 해  참고해야 한다. 러한 에 도 ‘

사 ’는 ‘ 사건에 한 든 사 ’  미하는 것  아니라 ‘ 상  지식에 

하여 공 는  비스’에 해당 는지 여 에 라 단해야 한다.

  러한 에  볼  피고  본건 행  같  개행   ‘ 상  

지식에 한 비스’에 해당 지 않 므 , ‘ 사 ’에 포함 지 않는다.

  마지막 ,  같  해 하지 않  경우, 개 격   규 해  동산 

등  한  재  용역  거래행 에 한 개 행  직 변 사만  

할 수 다는 결 에 도달하게 는 , 는 변 사  직역  한  시킬 뿐만 

아니라 변 사 아닌 가 러한 업 에 는 경우  변 사  109  1

 처 상  는 합리한 결과가 래  우 가 크다. 

  피고  비  행 사  공 개사  업  에 하지 않는 행  하 라

도, 그러한 행 가 변 사가 아닌 다  격  업  에 하지 않는다고  

지 변 사만  할 수 는 것 라고 단 할 수는 없다. 행 사․공 개사 등 업  

 한 것에 해 는 해당 에 지  처 규  다  에 라야 할 

것 고, 그러한 규  없다   처 할 수 없는 것 지,  건 변 사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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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9  1 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  ‘  격사  업  에 하지 않는 는 

 변 사  업  에 한다.’라는 리  비약   하는 것 다.

3.결론

  피고  행 사․공 개사  당한 업   내  행  한 것  아니지만, 

러한 사 에 검사가 한 거  하여 보 라도, 공 사실  하 에 하

므 , 사  325  후단에 라 죄  고한다.

      사      누림  _________________________


